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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개 황

   ○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․세출결산 회계는 일반회계이며,

특별회계, 기금은 없음.

Ⅱ. 일반회계 세입・세출 결산개요

 1. 세입결산(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6)

   ○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11만 8천원

으로 951만 6천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음.

   ○ 세입결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2만 9천원과 임시적

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 등 322만7천원, 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인
과태료 606만원임

[표-1]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
(단위: 천원)

과 목 별 예산현액㉮
징 수
결정액㉯ 수납액 불 납

결손액 미수납액
증 감㉰=㉯-㉮

합 계 9,118 9,516 9,516 - - 398

경상적세외수입 221 229 229 - - 8

이자수입 221 229 229 - - 8

임시적세외수입 2,897 3,227 3,227 - - 330

보조금반환수입 2,897 2,897 2,897 - - 0

기타수입 330 330 - - 330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6,000 6,060 6,060 - - 60

과태료 6,000 6,000 6,000 - - 0

환수금 60 60 - - 0



 2. 세출결산(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43~44)

  가. 총 괄

   ○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억

3,108만 2천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없으며,

   ○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8.9%인 64억 5,615만 9천원이고, 다음

연도 이월액은 없으며, 집행잔액은 7,492만 2천원임.

[표-2]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
(단위 : 천원 / %)

세 출
예산액㉮

예산성립후 증감액㉯ 예산현액㉰=㉮+㉯
지출액㉱ 집행률㉱/㉰

다음연도
이월액㉲

집행잔액㉳=㉰-㉱-㉲
불용률㉳/㉰전년도

이월액예비비
이용․
전용

수입
대체․
변경

6,531,082 - - - - 6,531,082 6,456,159 98.9% - 74,923 1.1%

   ○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2,996만 8천원, 예산지출잔액 4,495만

5천원임.

[표-3]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
(단위 : 천원)

구 분 합 계

원 인 별

계획변경 등
집 행 사 유
미 발 생

예산절감(유보액) 예산집행
잔 액

보 조 금
집행잔액

대변인 74,923 - 29,968 44,955 -



   ○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[표-4]와 같음.

[표-4]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
(단위 : 천원 / %)

사 업 명 예산현액㉮ 지출액㉯ 집행잔액㉰=㉮-㉯ 불용률㉱=㉰/㉮
도정홍보 시책추진 245,400 245,393 7 0%

언론보도분석 259,940 252,960 6,980 2.7%

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6,560 6,230 330 5%

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120,000 112,756 7,244 6%

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3,680,000 3,679,464 536 0%

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610,674 600,657 10,017 1.6%

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9,260 8,539 722 7.8%

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 44,000 38,722 5,278 12%

도민홍보대사 운영 11,700 9,688 2,012 17.2%

청내 홍보모델 운영 3,800 2,875 925 24.3%

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342,750 335,172 7,578 2.2%

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 101,900 94,474 7,426 7.3%

도정 소식지 발행 354,680 346,588 8,092 2.3%

인터넷방송사업 추진 486,000 486,000 - 0%

인력운영비 112,814 110,051 2,763 2.5%

기본경비 141,604 126,589 15,015 10.6%

  나. 예산전용

   ○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 없음.

  다. 예산이체

   ○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 없음.

  라. 다음연도 이월

   ○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 없음.



Ⅲ. 종합검토의견

 1. 세입결산

   ○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

911만 8천원으로 951만 6천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음.

   ○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 600만원과

보조금 반환수입 등 322만 7천원,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

22만 9천원, 총 951만 6천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, 징수결정하고

전액 수납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 2. 세출결산

   ○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억 3,108만 2천원으로

   ○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8.9%인 64억 5,615만 9천원이고,

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, 집행잔액은 7,492만 3천원으로예산지출

잔액임.

   ○ 대변인 소관의 세출예산은 [표-4]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

같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.

   ○ 다만,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%를 초과한 사업 및 집행잔액이

1천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,

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

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이

요구된다고 하겠음.



[표-5] 20% 이상 불용률 및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발생사업 내역
(단위 : 천원 / % )

사 업 명 예산현액㉮ 지출액㉯ 집행잔액㉰=㉮-㉯ 불용률㉱=㉰/㉮
청내 홍보모델 운영 3,800 2,875 925 24.3%
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610,674 600,657     10,017 1.6%
기본경비 141,604 126,589 15,015 10.6%


